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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 그러나, 김오수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최근 소위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4. 검찰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조직의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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